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5. 7.>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 사
  나. 퇴비사
  다. 잠 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

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
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

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 부두)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
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

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

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
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
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
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
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
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

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
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



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
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
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